
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과 팩스: 062-712-4503 

 주 52시간 초과 근로로 인한 퇴사
초과근로 확인서(근로자용)

성 명 생년월일
사업장명 이직(퇴직)일

귀하가 제출하시고자 하는 자료(출근부 내역 등)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
1.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
 - 근무 시간 :         시        분 ~       시       분  
 - 근무 요일 :         요일 ~       요일
 - 휴게 시간 :         시      분 ~       시       분
2. “이직 전 1년 중 9주(2개월)이상 주52시간 초과 근로한 주” 기재
   ※ 사용자의 지휘·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, 국경일 등 실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
   ※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는 자발적 초과근로는 제외

해당 년월 1주 기간(7일) 주 소정근로시간
(A)

초과근로시간
(B)

1주 총근로시간
(A+B)

예시 23. 2월 2.6. ~ 2.12. 40 13 53
23. 2월 2.13. ~ 2.19. 40 18 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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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(연장근로의 제한)관련 참고사항

    년     월      일
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.

확인자(근로자) :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  
대표자(사업주) :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        인) 


